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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구로서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기제와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1)

2)나태준**

경제적 유인방식의 하나인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한정된 숫자의 오염배출권(permit or 

“rights to pollute”)을 발행하여 배출자들간에 시장기제에 의한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가상적 거래공간인 버블(bubble)을 형성하고, 형성된 버블 내

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주체-개인, 기업 또는 시설-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 제도의 결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기업들의 

저감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업들의 오염저

감행위를 지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버블의 형성은 결국 규모의 경제를 꾀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과 작동기

제를 소개하고 그 적용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도구로서 본 제도의 전망과 한계를 제

시하고 있다. 사례로는 미국의 Clean Air Act, 교토의정서의 CDM 방식 등을 다루고 있다. 

주제어: 배출권 거래, 오염원, 교토의정서

Ⅰ. 서 론

환경정책에 있어 1970년대에는 대규모 오염원의 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s)에 의한 오염발생에 대해서는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42-B00254).

** 미국 Indiana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tjlah@yonsei.ac.kr). 



52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2007)

지 않게 되자 경제적 인센티브 사용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사용이 요청되었다. 즉,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2세대 환경정책 방식으로서 사용자 분담금, 환경세, 배

출권 거래제도 등 시장 기제를 사용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강조되었다. 즉, 오염 배

출자들의 행위를 일일이 간섭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대신 시장 기제를 사용함으로

써 환경정책의 목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경제적 유인방식의 하나인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한정된 숫자의 오염배출

권(permit or “rights to pollute”)을 발행하여 배출자들간에 시장기제에 의한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가상적 거래공간인 버블

(bubble)을 형성하고, 형성된 버블 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주체-개인, 기업 또는 

시설-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의 결과, 상대

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기업들의 저감비용으로, 상대적

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업들의 오염저감행위를 

지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버블의 형성은 결국 규모의 경제를 꾀함으로

써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거래시장의 형성은 1980

년대 초반부터 시도되었고, 1990년 미국의 Clean Air Act에 의해서 기업체간 아황

산가스의 방출권을 거래토록 허용함으로써 처음으로  그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

다.

본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과 작동기제를 소개하고 그 적용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정책도구로서의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기제

1. 개념

1990년 미국의 Clean Air Act는 기업체의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조항을 

입법함과 동시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정부

가 오염물질에 대해 임의의 총배출량 기준을 설정한 후, 관련된 경제주체(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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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배출권을 배분하고 배출허용한도에 도달하지 않은 기업체는 허용한도보

다 더 많은 배출을 해야 하는 다른 기업체에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허용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은 넘지 않으면서도, 인위적인 

오염배출권 시장이 형성되어 그 범위 내에서는 자발적인 권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본래 의도한 취지대로만 작동한다면 규제

방식과 시장기제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매우 효과적 정책방안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배출권 거래제도(Trad(e)able Permit System 혹은 Permit Trading)는 1968년 J. H. 

Dales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규제해야 하는 총량을 설정한 이후에는 경제 주체간

에 재산권을 배분하여 거래하게 하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른 의사결정 제도이

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다 보니, 정부는 배출자를 일일이 규제해야 하는 

짐을 덜게 된다.

이 개념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에 대한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톤 당 9만원에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만약 A

기업이 새로 개발된 신기술로써 아황산가스를 감축하는데 톤당 8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 A기업은 자신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톤당 1만원의 이

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반대로 B기업의 경우는 A기업에서와 같은 기술개발이 이

루어지지 않아 아황산가스 감축비용에 톤당 10만원이 든다면, 다른 기업체로부터 

9만원의 가격으로 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역시 톤당 1만원의 비용을 절약하게 된

다. 이와 같이 기업간 기술격차 등으로 인해 저감비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각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즉,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윈 

전략이 가능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배출저감비용이 더 많이 드는 기업체로

부터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기업체로 배출저감책임을 이전함으로써 사회적 편익도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Cordes, 2002: 255).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

염물질 배출 총량은 거래가 이루어질 때와 여전히 같겠지만, 각 기업체가 보유하

고 있는 기술차이로 인한 배출저감 단위비용의 차이로 인해 각 기업체가 부담해

야 하는 비용의 합, 즉 사회적 총비용은 거래가 이루어질 때보다 훨씬 더 높게 된

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도는 누이와 매부 뿐 아니라 온 식구에게 혜택이 돌아가

는 훌륭한 제도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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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동기제

작동기제는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정부는 대기나 수

계에 있어 오염물질의 적절한 총배출량 또는 총배출한도를 설정한다. 이 때 해당

지역의 오염의 정도와 오염행위의 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획득을 통해 환

경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배출량이 산정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정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출권을 각 오염행위자들(pollution sources)에게 배분

한다. 마지막으로, 오염자(배출자) 상호간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러한 거래행위는 뒤에서 설명할 배출물질 감소점수(effluent reduction credits)나 배

출물질 허가제(effluent allowances)를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 Clean Air Act Amendment(1990) 사례를 통해서 본 배출권 거래제도의 단계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과기준의 설정. X라는 양만큼의 배출량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기준의 설정이

다.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각 중요 오염원마다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것은 각 소스마다 허용할 수 있는 배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예를 들면 1980년 아황산가스의 배출수준을 2000년까지 매년 1,000만 톤씩 

감소시키는 CAAA 조항을 들 수 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총배출량과 연관하여 

각 개별 기업체의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성과기준의 집행. 규제 불순응에 대한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 CAAA의 경우

에는 연간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 톤당 2,000달러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초과 배출량은 차년도에 저감하여 배출토록 하였다.

배출과 배출권의 연계.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CAAA의 경우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컴퓨터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각 단위주체(기업체, 공단 등)마다 한 개씩의 계좌를 부

여하되, 각 단위주체는 1995년부터 2025년의 기간 동안 매년말마다 할당된 배출량

을 준수하였는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각 기업은 미래년도로부터는 꾸어올 수는 

없지만 이전에 저축한 양은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저감한 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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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배출권을 저축해두면 이것은 필요에 따라 차후에 꺼내어 쓸 수 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성.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인위적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CAAA에 의거하여 EPA는 몇 차례의 경매를 

실시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경매는 배출권의 3%에 해당하는 분량

만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7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삼았다. 이 경매의 목적은 수

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얼마인지 가늠하는 데 주요목적

이 있었으므로, 결국 경매의 결과가 제로섬이 되도록 하였다. 즉, 경매에서 모인 

금액을 배출권 보유정도에 비례하여 기업체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EPA 경매에서 

팔린 배출권의 양은 1993년, 총 배출권의 절반이었고, 1994년에는 총배출권의 1/4 

정도에 달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제도가 성립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반드시 정해

진 수준의 배출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수준을 초과하는 배출

행위는 위법행위가 된다. 만약 총배출량 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상정되었다면 배

출권을 추가 발행하면 될 것이고, 반대로 총배출량 한도가 관대하게 상정되어 지

나치게 많은 배출권이 배분되었다면 정부나 시민 또는 환경단체 등이 이를 사들

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는 탁월한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배출권의 배분 이후에는 자유거래가 허용되어야 한다. 만약 거래

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규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자유로운 거래 역시 본 제

도의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또다른 선행조건으로는 규제대상이 되는 배출자간의 오염처리비용은 서로 달

라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계감축비용이 달라야만 거래시장이 형성되는 것

이다. 모든 오염자는 자신들의 오염감축행위가 한계효용에 다다르는 지점까지 오

염배출을 경감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오염자는 한계감축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이 현재의 감축수준과 같지 않은 한 배출권을 계속 거래할 인센티

브가 있게 되는 것이다. 즉, 각 오염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

출권 가격보다 자신의 개별적 감축행위가 더 저렴하면 감축행위를 선택하게 되

고, 배출권 구매가보다 감축행위가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면 배출권을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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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다. 즉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판매자들은 자신의 한계감축

비용이 배출권의 시장가격(P)보다 높은 한 배출권 구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궁

극적으로는 시장에서 모든 오염자의 한계감축비용 수준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가

격이 성립하게 되고, 오염자는 A0단위만큼의 오염물질을 감축하게 된다. 이론적

으로 이러한 거래행위는 전체 배출한도를 유지시켜 환경적 편익은 손상시키지 않

으면서도 감축비용에 있어서는 효과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그림 1>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의 비용효율성

배출권 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성격과 규제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총

배출량을 설정하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며 성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는 점은 강제집행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시장

이 형성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매우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시장유인방식이다. 따라서 거래

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가격조장가능성 등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은 배

출권 거래제도의 경우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직접규제방식에 비해 정교한 배출

측정방식이 요구되며 거래자의 탐색, 거래승인 등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등이 존재하는 것이다(유영성･박연희, 2004: 23).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판매자, 구매자, 가격, 거래량 등에 대한 정확한 시장정

보가 존재하여야 하며, 구매자나 판매자들이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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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치를 잘 마련해서 배출권 거래시장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유지해

야 한다.

잉여 감축분은 배출 기업체 자신에게 자산이 된다. 이 잉여분은 기업체 내부의 

다른 오염배출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남겨두었다가 미래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되는 배출한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 이상의 오염물질을 방출해야 하는 기업체가 구매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낮은 가격에 사두었다가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윤을 남기려는 브로커나 이 거

래권을 폐기처분하려는 환경단체 등도 잠재적 구매자가 된다. 

3. 종류

오염배출권은 시점에 따라 개념적으로 크게 점수제(credits)와 허가제

(allowances)로 구분된다. 이 중 점수제가 더 널리 활용되는데, 이는 배출 허용 한계

량 대비 ‘현재’의 방출량 수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다. 즉, 배출허용 기준치에 

미달하는 방출량만큼의 점수에 따라 배출권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에 비해 허가

제는 ‘미래’의 오염수준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우선 배출권을 발행하여 주고, 그만큼의 오염물질을 배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다. 허가제를 통해 발행된 오염배출권은 오염주체

가 달성해야 하는 방출량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오염주체가 이보다 더 많

은 방출을 할 경우에는 다른 주체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며, 허가된 기준보

다 더 적은 방출을 할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혹은 향후에 사용할 수

도 있다.

실제 활용되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구분한다면, 버블(bubble), 뱅킹(banking), 네팅

(netting),  오프셋(offset)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Callan and Thomas, 2000: 343-345). 

버블은 1979년 EPA가 도입한 것으로, 모든 오염배출 지점의 배출량을 확인하지 

않고도 가상적 시장인 버블을 형성하여 그 안의 오염주체들이 어떻게  배출기준

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유연성을 부여한 제

도이다. 버블은 주로 대기와 관련하여 쓰이고,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물의 개념

을 강조하기 위해 그릇(Bow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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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1980년 EPA는 뱅킹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오염주체

가 기준치보다 더 많은 저감을 달성할 경우, 오염배출량저감점수(emission 

reduction credits)를 저축(deposit)하게 하여 미래에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뱅킹제

도는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

시기적으로는 가장 앞선 1974년에 도입된 네팅은 개념적으로는 버블정책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오염원 지역의 한 곳에서 어떤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되

면 반드시 해당 지역의 다른 곳에서 그만큼의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하여 더 이상

의 환경오염이 방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감소분과 증가분이 서로 상쇄하여 

순증감분은 영(zero)이 되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서 더 이상의 환경적 피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경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저감량과 증가량이 서로 정

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프셋은 1977년에 도입된 제도로,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오

염원에서의 배출이 기존 오염원에서 나오는 배출보다 우월하도록(more than 

countered) 하는 제도이다. 즉, 새로운 오염원의 배출역량이 기존 오염원의 배출역량

보다 우수하여 결과적으로 총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버블이나 네팅에서는 

동일한 시설(facility)이나 동일한 공단(plant complex)에서만 이루어지는데 반해, 오프

셋은 기존의 오염원과 새로운 오염원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 <표 1>은 네 종류의 배출권 거래행위를 세분하여 도표화한 것이다.

<표 1> 미국내 배출권 거래 행위 실적

행위
1985년까지의 

비용절감(백만달러)

거래횟수

내부

(plant 내 오염원간)

외부

(다른 시설 오염원간)

Offsets* - 1,800 200

EPA 승인 Bubbles 300 40 2

주정부 승인 Bubbles 135 89 0

Netting** 525-12,000 5,000-12,000 없음

Banking 매우 적음 100건 이하 20건 이하

*Offset에서는 기업의 배출감소가 없으므로 비용절감이 일어나지 않음.

**1984년에만 보고자료가 존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1974년부터의 추산치임.

자료: Callan and Thomas, 2000: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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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성

Cordes(2002)의 논의를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강제성. 사회적 규제는 명령과 강제를 통하여 행동의 변화를 유발한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 방식을 사용하면 기업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배출저감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 규제보다 훨씬 효과

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Dales, 1968). 교정세(Corrective Charges)와 마찬가지로 

배출권 거래제도는 화폐적 보상처벌체계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자발적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강제성 측면에서는 규

제보다 미약한 효과를 보인다.

직접성. 프로그램을 승인해주는 주체가 개입하는 정도를 직접성이라 할 때, 배

출권 거래제도는 분권화되어 있는 시장기제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규제에 비해 

덜 직접적이라 할 수 있으나, 보조금에 비해서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정부

가 배출기준량을 결정하기는 하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 궁극적으

로 개별기업체들이 정하게 된다.

가시성. 프로그램에 투여되는 재원이 예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도를 가시성이

라고 규정할 때, 배출권 거래제도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기적인 검토과

정을 거치게 되므로, 가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성. 별도의 장치 없이 기존의 행정 구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

는 정도를 자동성이라고 할 때, 배출권 거래제도는 약간 높은 정도의 자동성을 띠

고 있다. 시장기제는 각 기업체들에게 보다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방법을 찾

도록 해주기 때문에, 공해세, 부담금과 더불어, 바우처 제도와 정부의 직접적 서비

스 제공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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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유연성이 높으므로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정해진 환경의 질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있다(경기개발

연구원, 2004: 17). 즉, 규제에 순응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CAA 순응비용을 30-5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다양한 연

구결과가 있다(Cordes, 2002: 277).

효과성. 유연성으로 말미암아 효과성도 높아지게 된다. 즉, 거래제도 덕분에 보

다 값싼 저유황 석탄의 사용도 가능해졌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단순히 최

소 배출저감기준량에 머무르지 않고 감축량을 더욱 늘려나갈 동인을 부여한 것이

다(Bohi & Burtraw, 1997).

형평성.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배출감축비용이 높은 기업체(배출권 구입자)

의 소득을 비용이 낮은 기업체(배출권 판매자)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

만, 사실은 직접 규제의 경우에 비해 양자 모두 이익을 보는 것이다. 오히려 형평

성에 있어 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존 기업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해 

주는 것은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합법성.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자들에게 마음껏 오염할 수 있는 권한(license to 

pollute)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한 지역에서 오염이 줄어든다고 해

서 다른 지역에서 오염량을 늘린다는 개념도 윤리적으로 문제시될 수 있다(Sandel, 

1997). 

Ⅲ.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배출권 거래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매우 활발하게 실시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서울지역 대상 오염유발 허가권제도의 비용절감효과 

분석, 서대구 공단 아황산가스 거래 모의실험, 울산온산공단 대기오염배출업소 

모의실험, 울산지역 아황산가스 거래 모의실험, 에너지관리공단 모의실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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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후, 현재는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대기 총

량화를 위한 전단계를 밟고 있다. 즉, 2007년 7월부터의 시행을 위해 수도권 지역 

대상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질오염관리에 있

어서도 4대강 수계법 제정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였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는 2004년 국내최초로 한강수계법을 근거로 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와 맞물려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의 전면적인 시행이 용이하

지 않아 자치단체 등과 협의 하에 의무제로의 전환을 고려 중이다. 이하에서는 몇 

개의 중요한 배출권 거래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적용상 문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1. 1990년 Clean Air Act Amendments(CAAA)

배출권 거래제도는 1970년대부터 환경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창되었지만, 1990

년 부시행정부에 의해 환경규제의 일환으로 CAAA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처음 시

행되었다(Joskow et al., 1998). 민간 기업체간 첫 거래는 1992년 위스콘신 전력회사

가 10,000개의 아황산가스 배출권을 개당 265달러에 TVA에 판매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이러한 거래가 없었다면 TVA는 감축비용으로 7억5천-8억5천만 달러를 소

비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EPA는 Special Allowance Reserve를 마련하여 직접 배출

권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EPA는  Chicago Board of Trade(CBOT)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경매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관을 통함으로써 거

래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져왔다. 

민간기업들도 차차 이 배출권 거래시장에 뛰어들어 배출권 거래 브로커로서 

CBOT와 경쟁하게 되었다. 1993년과 1997년 사이에 1,200만 톤의 아황산가스 배출

권이 시장에서 거래되었으며 이 중 1,100만 톤 이상이 민간거래인 것으로 나타났

다. Clean Air Capital Markets나 Cantor Fitzgerald같은 민간기업들이 CBOT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CBOT의 역할무용론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배출권 시장형성에 의해 기업체간 직접적 거래도 

이루어졌지만 기업체에 배출권을 판매하여 중간에 거래차익을 노리는 브로커들

도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Joskow et al. 1998). 정부가 실시하는 연례 경매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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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져서 1997년에는 5%에 그쳤다. 이러한 브로커들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 파트너간 연결이 가능해졌으며, 거래의 전산화, 배출

권 미래가격 예측 등 관련된 각종 브로커 서비스가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

한 미국의 활발한 움직임과는 달리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매

우 드물다. 특히 유럽에서는 규제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2. 아황산가스 배출권 최초 경매 사례1) 

1993년 아황산가스 배출권의 경매제도가 처음 이루어졌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EPA는 직접 오염원들에게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 외에도, 2100만 달러의 시

장규모에 달하는 15만개의 경매용 배출권을 Auction Subaccount라는 구좌에 별도

로 지정하여 CBOT가 관장하도록 하였다. 대규모 시설, 브로커, 환경단체 등이 이 

경매에 참여했는데, 배출권 가격은 122-450달러에서 형성되었다. 이 물량은 대부

분 대규모 설비시설들이 경매입찰을 통해 구입하였다.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한 

곳은 8만5천개의 배출권을 구입한 Carolina Power and Light 회사였다. 한편, 일리노

이 전력회사는 한 해 24만 톤에 달하는 아황산가스를 배출하고 있었는데, EPA에 

의해 발행된 171,000개(톤)의 배출권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으므로 그 

차이에 해당되는 75,000-125,000개의 배출권을 개당 225달러에 다른 시설업체로부

터 사들이고 있었다. 일리노이 전력회사는 1993년 5천개의 물량을 추가구입하기 

위해서 경매에 입찰했다. 경매 수입액은 전액 EPA가 환수하여 거래권을 시장에 

내놓은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여 주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미처 의도하지 못한 결과는, 대부분의 구매자가 대규모 오

염시설일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비영리기구인 National Healthy Air License 

Exchange라는 환경단체에서 배출권을 구입하여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린 것이었

다. 이 환경단체는 1,100개에 달하는 배출권에 입찰하였으나, 결국 350달러에 단 

하나의 배출권만을 구입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부의 도움이나 정치

적 로비활동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대기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일반시민들이 환경정책에 대하여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영

1) Callan and Thomas, 2000: 150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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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제도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Northeast 

Utilities of Connecticut(NUC)이라는 업체는 총 3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만 개의  배

출권을 American Lung Association(ALA)에게 기부하였고, ALA는 이를 경매에 올리

지 않았다. 이러한 기부행위를 통해 NUC는 세금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었고, 다른 

업체들의 기부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되는 배출권의 보관소를 ANA와 공동으

로 설립하기도 하였다.

3. 교토의정서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CDM을 중심으로2)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

행방안을 정한 것으로 1997년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

서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는데,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등이 여기 포함

되며 이를 합하여 교토 메카니즘이라고 부른다. 유연성체제란 선진국들이 온실가

스 감축의무를 자국내에서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

권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해에 유연성을 부여

하는 체제를 말한다. 한국은 현재 개도국 지위에 있으나 2013년부터는 선진국의 

지위에 서게 된다.  

공동이행제도란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일정

량 배출권을 인정하여 할당하고 이것의 거래제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CDM)는 2001년 7차 당사국총회에서 CDM 집행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세부적 사업 추진절차가 마련되어 2005년 1월 현재 한 개의 대규모 매립지가

스 자원화사업과 한 개의 소규모 수력발전사업이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되어 

2)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 홈페이지 내용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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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19개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이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CDM의 대표사례로 브라질 Nova Gerar 매립지가스 자원화사업이 있다. 

투자국은 네덜란드이며 유치국은 브라질로 사탕수수 찌꺼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기간을 21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연간 670,13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될 것으로 보

고 있다. 이 브라질의 CDM 사업을 시초로 현재까지 5개의 사업이 등록되어 있으

며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UN에 등록된 CDM 사업(2005년 4월 27일 현재)

등록일 사업명 유치국 투자국 방법론 연간 감축량(톤)

2005.03.05
HFC23 산화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인도

일본, 네덜란드, 

영국
AM0001 3,000,000

2004.11.18
브라질 Nova Gerar 

매립지가스 에너지화사업
브라질 네덜란드 AM0003 670,133

2005.03.24 Rio Blanco 소수력 사업 온두라스 핀란드 AMS-I.D. 17,800

2005.03.24 울산 HFC 분해사업 한국 일본 AM0001 1400,000

2005.04.23 Cuymapa 수력발전 온두라스 일본 AMS-I.D. 35,660

자료: 에너지 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CDM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받은 선진국들은 감축목표가 없는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할 인센티브가 생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며 배출 감축 의무달성에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또 새로

운 투자기회와 신기술 및 첨단기술에 대한 시장도 확보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도 CDM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부의 재분배와 기술격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환경자원의 활용을 통해 전체적인 환경보호 및 자원 절

약에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퍼스텍이라는 울산화학의 자회사가 주축이 되어 일본의 기술

이전과 투자를 받아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이미 

인정받은 상태이다. 퍼스텍은 일본 이네오스와 함께 울산화학 공장에 불소화합물

(HFC23) 소각 설비를 설치하여 여기서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분을 판매하기 위

해 준비해 왔다. 양사는 울산화학에 연간 최대 2,300,000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

축할 수 있는 불소화합물 소각설비를 CDM사업을 UNFCCC(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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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Conventions on Climate Change)에 신청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승인받았

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실적 940,000톤에 대한 거래

를 인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약 100억~150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력에서도 CDM 사업을 활용하여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우회적 투자계획

을 마련 중이다. 한전은 우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저개발국가의 노후발전

소 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후 이를 우선 본사의 감축량으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선진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 콜로라도 Dillon 저수지 수질오염물질 배출권 시장: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간 거래3)

배출권 거래제도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간, 그리고 비점오염원 상호간에도 

거래행위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점오염원의 감축비용은 비점오염원의 감축비

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거래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거래행위를 통해서 효

율성 증가가 가능하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간의 거래행위로 가장 자주 인용되

는 예로서 Dillon 저수지의 예를 들 수 있다.

Dillon 저수지는 덴버의 주 상수원이다. 오랫동안 이 지역의 경제개발로 인해 인

(phophorus) 오염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조사결과 인 오염원의 절반 이상은 비점오

염원인 주거지역에서, 나머지는 네 개의 대규모 도시하수처리시설과 16개의 소규

모 처리시설, 그리고 한 개의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오염원

은 방출량 기준한도에 의해 제한되고 있던 터라 각 시설은 막대한 감축비용에 시

달리고 있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처리시설의 경우 비점오염원(각 가정)에 

비해 훨씬 큰 한계감축비용을 소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Dillon 저수

지의 문제는 각 오염자간 한계감축비용이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예이

다. 오염자간 한계감축비용의 불평등성은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을 의미했다. EPA의 지원으로, 이 지역에서는 점오염원-비점오염원간의 거래 프

로그램이 탄생했다. 우선 인의 방출한도가 정해졌고, 2:1 비율로 이들간의 거래가 

3) Callan and Thomas, 2000: 478-480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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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도록 했다. 즉, 처리시설(오염원)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두 단위의 배출

권을 구입하면 한 단위만큼의 방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표 3> 미국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간 수계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주 수계 오염물질 오염원간 거래형태

콜로라도 Dillon Reservoir 인 점-비점, 비점-비점

콜로라도 Boulder Creek 인, 영양물질 점-비점

콜로라도 Chatfield Basin 인 점-비점

매릴랜드 Wicomico River 인 점-비점

뉴욕 Long Island Sound DO 점-비점

노스 캐롤라이나 Tar-Pamlico Basin 질소, 인 점-비점

오하이오 Honey Creek Watershed 인 점-비점

테네시 Boone Reservoir 영양물질 점-비점

워싱턴 Chehalis River Basin BOD 점-비점

자료: U.S. EPA, Office of Water. Effluent Trading in Watersheds Policy Statement, 

www.epa.gov/OWOW/watershed/tradetbl.html. cited in Callan and Thomas, 

2000: 479.

Dillon 저수지의 상태에 비하여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원인은 

점오염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 감축행위가 이루어지

도록 노력하였고, 감축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구입할 인센

티브도 자연히 적어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지역의 경제개발속도가 늦

추어짐에 따라 절대 배출량도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는 2:1의 거래비율이 점오

염원의 거래의욕을 상실시켰다는 점이다. 흥미롭게도 비점오염원간의 거래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새

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그 성공여부는 보다 장기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표 3>은 미국내 수계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5. 사례의 시사점

배출권 적용사례를 통해 밝혀진 시사점으로는 우선, 중립적 관장기관의 필요성

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기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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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이 나서야 하겠지만, 일단 시장이 확립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 기관이 반

드시 정부기관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Stavins, 2005). 즉, 정부는 시장기제의 작동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만 하면 그것으로 소임이 완료된다

는 점이다. 이것은 CBOT의 역할무용론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제도 자체의 확립

이 중요하지 그 관장기관은 책임 있는 브로커 기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아울러 관장기관이 반드시 하나일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같이 거

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복수 기관의 필요성이 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

규모 국가의 경우에도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정비

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 제도 성공의 관건일 것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배출 당사자에게만 배출권을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을 개방하여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시장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것은 경매제도 등 다른 관련제도와의 병행을 통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를 통해 환경보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기구가 대량의 배출권을 확보하

는 경우 기업의 생산기능을 위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완

전경쟁을 허용할 것인지, 정부가 배출권 중 일부를 확보하여 시장조절 기능을 수

행할 것인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 번째, 교토의정서의 CDM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버블과 버블간의 거래 가

능성이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즉, 버블에 의해 시장이 인위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만, 공동이행제도를 통해 버블간 통합이나 협조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공동이행제도는 반드시 국제간 공조일 필요 없이 국내 버블간에도 이론적으로

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단지 이념적으로나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국내 버블에

는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넷째,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딜론 저수지 사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간에도 거래가 가능하고 CDM 사

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버블과 버블 간, 국가 간에도 거래가 가능하며, 경매제도

를 통해 더욱 효율화를 기할 수도 있는 등 많은 제도적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68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2007)

Ⅳ.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 

1. 배출권 거래제도의 한계와 전망

현행 우리나라 환경법체계하에서 배출규제는 오염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

고와 배출부과금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직접규제방식인 전자의 경우는 주요 

오염물질별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일 대상에 대해 이중삼

중의 규제수단을 설치하고 있다. 환경부가 정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그 기준을 오염물질의 위험도 평가, 환경용량, 오염물질의 환상형태, 전달경로 등

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기보다는 외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설정

되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곽승준 외, 1998: 41). 후자인 배출부과금제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배출업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자의 자발

적인 적정배출수준의 유지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는 경제적 유인제도이나 현행 

배출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

도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

되는 초과부과금을 통해 최저한의 배출에까지 부과하게 되어 배출저감을 위한 경

제적 유인제도의 성격보다는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곽승준 

외, 1998: 59-63). 

이에 비해 배출권 거래제도는 훨씬 유연한 제도이며 시장기제의 장점을 잘 살

리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최대장점은 배출저감비용의 최소화라고 할 수 있

는데, 초기배분에 관계없이 정해진 환경의 질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기개발연구원, 2004). 주어진 환경목표 하에서 올바른 가격을 형성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경제주체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거래함으

로써 상호견제와 협력을 도모할 수도 있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가격기구

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오염배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을 개발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유인이 되기도 하며, 환경단체에서는 배출권을 매

입 후 폐기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결국 이 제도를 

통하여 비용절감, 관료제의 간섭 배제,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하여 정부의 세수 확보

까지도 가능하다(Blind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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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이 제도가 전체 오염수준의 감소에는 전혀 기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그것을 원한다면 직접적 규제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환경목표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총량은 법률로서 규정하여 

두고 그것을 달성하는 행위는 배출권 거래를 통하도록 해야 한다. 즉, 총오염량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본 제도와는 별개의 문제로, 환경용량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 등 별도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

떤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할 것인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합리적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본 제도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

다.

또한, 정교한 배출측정방식이 요구되고 거래자의 탐색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정비용과 거래비용이 크다는 점,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특정기업의 배

출권 독점 등 시장기제의 제반 단점이 나타난다(경기개발연구원, 2004). 일반 기업

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배출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가 법으로 허용되

지 않거나 배출권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이 순수이익으로 환수된다는 조항이 없다

면 배출권 거래제도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Stavins, 1998). 

코즈의 이론대로 정부의 규제가 없더라도 공해문제는 환경이라는 외부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의 배분과 그에 이은 거래라는 시장기구의 작동으로 상당한 정도 

해결될 수 있다(Coase, 1960). 현재까지는 환경에 대한 권한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작동할 여지가 없었으나, 정부가 나서서 오염물질 

배출권 개념을 통해 환경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주고, 그 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는 가상적 시장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자발적 타협에 이은 거래

로 환경오염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소유권

이 없었던 환경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형성하여 경제주체들에

게 배분하여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른 효율적 의사결정을 촉

진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시장기제를 통하여 사회적으

로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유인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규제보다 우위에 있다. 특히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환경정책분야에 있어서는 과거의 명령통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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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and-control)과 기준치(standards-based approach) 중심의 규제행위에 비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깨끗한 환경질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향후 연구방향

이 제도는 현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외국에서의 시행을 통해 어느 정

도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이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다

양한 시도를 검토해볼 만한 제도이다. 가장 우선적 연구대상으로는 이 제도가 과

연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가(Bruneau, 2004; Bellas and Lange, 2000)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 홍보, 참여, 연구 등 모든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하겠

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배출량의 산정이다. 배출량의 산정에는 

업체별 특성과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

다. 더 이상 기술개발이 어려운 최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오

염물질을 저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데이터를 통해 배출량

을 산정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즉,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

속적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이 제도의 부수적 효과는 무엇인가(Caplan and Silva, 2004), 제도가 내

포하는 효율성과 형평성(Shiell, 2003), 신뢰성과 불확실성(Newell and Pizer, 2003; 

Eheart et al., 2004) 등 관련가치의 문제는 무엇인가 등 제도의 이론적 기초를 공고

히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질오염이 실제로 저감되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Ng and Eheart, 2005)도 효과성 측면에서 좋은 연구사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제도에 의해 환경질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

(Eheart and Ng, 2004)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 제도시행을 통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Rose and Oladosu, 2002)과 이 제도로부터 얻는 교

훈을 축적해두고(Stavins, 2005), 결국 점차 보완된 제도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원

칙과 사례(Ellerman, 2002)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제도가 이론적으로 안정화

될 것이다. 

Stavins(2005)는 제도의 취지달성을 위해서 다섯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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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우선 배출권 거래제도는 적용시기(timing)와 기술적 대안 등에서 유연성

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뱅킹제도나 기술적 수준차이 인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에 순응하도록 여유를 주어야 한다. 두 번

째는 단순성으로서, 제도를 매우 단순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거

래 정부의 사전승인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배출총량을 상대적 방식이 아닌 

절대총량 방식으로 설정하는 등 단순한 원칙 제시가 성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모니터링의 중요성으로서,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시장

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대가 없이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경매 등을 통해 할당하는 것보다 매력적으로 보이

지만, 보다 더 큰 문제를 사후에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관장기관

으로서 시장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주로 환경정책분야와 그 중에서도 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

염과 대기오염 감소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 제

도의 중심개념인 총량개념과 쿼터 할당제 등을 중심으로 i)환경정책 내부에서의 

다양한 적용가능성과 ii)환경정책 이외의 정책분야에의 확산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로는 비점오염원 오염감소를 위한 팀제방식 도입(Romstad, 

2003), 오염감소를 위한 교통접근권 거래(Raux, 2004), 상업선박의 항만출입권 거래

방식에 의한 강, 호수, 하천에의 외부 종 침투(invasive alien species) 저감방식 논의

(Horan and Lupi, 2005) 등을 들 수 있고, 후자로는 싱가포르의 자동차시장 총량개

념과 뉴질랜드의 어업권 쿼터제(Newell, et al, 2005)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제도화되어 있는 분야에서의 문제점 발견 및 처방과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분야

에 있어서의 제도화 가능성 타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과 개도국의 다양한 상황의 비교분석과, 국제시장의 형성(Ellerman, 2002; Shiell, 

2003; Babiker et al, 2004)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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